
일반논문 ｢지역발전연구｣ 제22권제2호 : 1 ~39 JRSD

중국의 중소형 지방 국유기업 개혁의 동인과 제약 

분석*1)

   

Li Xiufeng
Beijing Normal University 

김판석
연세대학교

중국은 지난 30여 년간 지속적인 개혁개방에 힘입어 실질성장률 약 9%를 넘는 고도 

경제성장을 구가해 왔는데, 이러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중국정부가 추진한 국유기업 개혁

에 대한 것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본 연구는 중국 중소형 지방 국유기업 개혁이 어

떠한 동인에서 추진되었으며, 또한 어떠한 제약으로 한계를 드러냈는지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 1990년대 중국에서 중소형 국유기업개혁이 추진된 동인을 구조적

(국유기업 경영의 악화, 동형화의 압력, 이념의 혁신), 제도적(지방분권, 재정금융체제의 

변화), 행위적(어떠한 사회집단의 이익에도 편향하지 않는 중성정부, 주룽지 총리의 국유

기업개혁에 대한 의지와 정치적 지위를 격상시키려는 지방정부 수장의 자익추구) 차원으

로 분류하여 체계적인 분석을 한다. 또한 중소형 국유기업 개혁과정에서 드러난 부정적 

결과에 대한 요인을 구조적(사회 안정을 유지하려는 당정국가체제의 지배적 구조, 계획

경제체제의 유산), 제도적(주식합작제, 경영자매수, 민사책임 등의 법적 제약, 사회보장제

도의 취약), 행위적(지방정부 관료의 자익추구행위 및 개혁에 대한 저항) 양태로 분류하

여 분석을 한다. 이러한 중국 국유기업개혁의 동인과 제약 요인에 관한 고찰은 민영화 

개혁 등의 접근방법(조용한 민영화)과 추진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것이다.

[주제어: 중국, 신제도주의, 지방국유기업, 조용한 민영화, 내부자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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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중국경제는최근 약간의 조정국면을겪고 있지만, 지난 30여 년간지속적

인개혁개방에힘입어실질성장률약 9%를넘는고도경제성장을구가해왔

다는것이일반적인평가이다. 이러한경제성장은개혁개방이후 새로이생

겨난비국유기업과외국투자기업의급속한성장, 그리고국유기업개혁이거

둔성과와밀접한연관이있다. 특히, 장기간중국경제의근간을구성하던국

유기업에 대한 개혁은 정부-기업관계의 재조정과 경쟁시장의 조성, 그리고

국내기업의 대외경쟁력 확보 등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평가된다. 개혁개방이후부터 1990년대초반까지추진된국유기업의

경영자주권 확대 개혁의 성과가 낮고, 대부분의 국유기업이 방만한 관리운

영과 낙후한 생산기술로 인하여 경영부실 내지는 적자누적에 직면하게 되

자, 중국정부는 1990년대중반부터한편으로는중소형국유기업의민영화와

경영상태가부실한일부대-중형기업의파산을, 다른 한편으로는국유자산

관리체제와대형국유기업의부분적인개혁을추진하였다(邵寧, 2010). 후자

는현재진행중이어서아직그결과를예측하기어렵지만전자, 특히중소형

국유기업의 성과는요즘중국 내외에서모두인정받고있는추세이다. 중소

형기업의 규모에 대한 규정은 공업, 건축업, 운송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등 업종에 따라 다르다. 공업의 경우, 중소형기업은 직원이 2000명 이하, 혹

은연매출액이인민페로 3억위안이하이거나총자산규모가 4억이하인기

업을말한다(國家經濟貿易委員會, 2003).

중소형 국유기업개혁은 1992년에 산동성주청시(諸城市), 사천성이빈시

(宜賓市), 광동성쑨더시(順德市) 등현(縣)급도시의자발적인실험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개혁의 성과가 나타나고 국가 최고위층의 승인을 받기 시작

하자, 산동, 사천, 안휘, 호북, 절강, 광동 등지로 신속히 확산되었다. 지난

1993년의 중국공업분야국유기업에관한 통계를 보면 국유중소기업은 전체

국유기업수의 95.2%, 취업인구의 56.7%, 생산총액의 43.3%를차지하고있었

다(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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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국유공업기업의기본상황(1993년)

분류
기업수

(%)

산출액

(%)

취업인구

(%)

순수고정

자산액(%)

이윤및세금

(%)

대형

중형

소형

4.7

12.9

82.3

56.7

23.6

19.7

43.2

25.6

31.1

62.0

18.6

19.5

66.7

19.4

13.9

자료: 중국통계연보 (1999: 388-391); 취업자료는 중국통계국 자료; Cao et al. (1999).

전국적으로정확한공식수치는알려지지않았지만여러조사결과를근거

로볼때, 2011년현재다수의중소국유기업이민영화를끝낸것으로추정된

다. Cao et al. (1999)에따르면 1996년말까지동부지역의일부성들에서는이

미 70%의소형국유기업들이민영화되었으며, 기타성에서도 50%가추진되

었다고한다. 일부지방의 통계수치를 보면, 2003년 말까지충칭시(重慶市)

는 96%의 중소형 국유기업에 대한 민영화를 완성하였고, 옛 공업기지였던

요닝성(遼寧省)에서도 2005년 3월까지성내중소형국유기업의 92%를차지

하는 4,600개 기업을 민영화시켰다. OECD는 2003년 말까지 85%에 이르는

지방정부소속의중소형국유기업들이구조조정을진행한것으로추정하였

으며(OECD, 2005: 120), 국무원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약칭 국자위)는

2011년 2월에 “국유기업은 이미 중소기업 차원에서 퇴출했음”을 선포하였

다(국자위, 2011). 

지난 1990년대중반부터중점적으로 추진된위와같은중소형 국유기업개

혁은중국경제발전에매우중요한의의를갖고있다. 첫째, 이는다른개혁처

럼 “가려운 데를 긁거나”, “아픈 데만 치료하는 식”의 점진적인 개혁이 아니

라, 파산시키거나소유권을민간에넘기는혁명적인것이었다. 둘째, 지구(地

區)급과 현(縣)급 지역에서 국가소유 기업이 퇴출됨으로써 지방정부 기능의

변화를 가져왔다. 지방정부의 역할이 과거의 국유기업에 대한 통제, 관리 지

향에서 민영경제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개발 인도(開發-引導) 지향으로 전환

된 것이다. 셋째, 적자에 허덕이던 중소형 국유기업의 퇴출로 지방재정 상황

이 개선되고 지방은행의 부실대출이 적어져 경영 정상화를 이룰 수 있었다. 

넷째, 개혁을통해국유경제가중소형기업차원에서거의퇴출됨으로써중국

국유경제는어느정도구조조정되었으며, 국유기업은대기업차원에만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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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개혁의목적을실현할수있었다(邵寧, 2010). 또한중국의중소형국유기

업민영화는기업의경영상황을개선하고이윤증가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

고있다는것이많은연구를통해입증되고있다(刘小玄･刘芍佳, 2005). 

국가경제발전에 미친 중요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그간 1990년대 초반까지

추진된국유기업의경영자주권확대개혁이나 1990년대중반부터시작된대

형국유기업의현대기업제도개혁과비교해볼때중국중소형국유기업개혁

이 다수 학자와 전문가들의 주목을 받지 못한 것은 중국정부가 취한 개혁의

전략과관계된다고볼수있다. 우선, 소유권개혁이가져올수있는이데올로

기적민감성, 소유권개혁에따른대량의실업자문제가가져올수있는사회

적 불안의 요소 등을 고려하여 중국정부는 말은 하지 않고 추진하는(做而不

說) “조용한 민영화”전략을 선택하였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개혁의 결과를

발표한것은개혁이 15년이상추진된후부터이다(邵寧, 2010). 그리고개혁을

추진하면서용어의사용을매우심중하게고려하였다. 국유중소기업개혁은

일부 외국학자와 매스컴에 의해 “민영화”혹은 “국유기업 퇴출”로 불리지만, 

중국에서는그대신 “구조조정(改制혹은轉制),” “소유제개조 (所有制改造),” 

“주식제개조(股份制改造)”라는용어를사용하는데그중가장보편적인것은

“改制”이다(Zeng Jin, 2010). 또한사유(私有)나민영(民營)이라는용어를적게

쓰고주로비공유제(非公有制)라는용어를사용해왔다(Cao et al., 1999). 한때

는 ‘재산권개혁(産權改革)’이라는 말까지 사용하고 있었지만 최근에 와서야

공식적으로 국유 중소형기업의 개혁은 국유경제가 일부 경제영역에서 퇴출

하는소유권개혁(所有制改革)임을승인하고있다. 셋째, 민영화개혁의결과

가공식적인정부통계에반영되지못했다. 민영화이후다원화된주식합작제

와 같은 다원화된 소유제는 회사법이 규정한 회사유형에서 찾을 수가 없었

고, 소유제유형을변경시키는것은서류절차와세금등면에서여러가지번

거로움을가져왔기에기업들은 “국유”라는등록을변경시키지않았다.

개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지만, 비판과 제약요인이 없었던 것은 아

니다. 예를 들면 개혁 과정에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자산평가기구의 부재, 

정책집행의졸속등으로인하여국유자산의손실이발생하고부패가심하여

공평성의 문제를 악화시켰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다(韓魏･趙淑英･張林林, 

2008). 이를 인식한 중앙정부는 1999년부터 정책조정을 통하여 구조조정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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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지방정부가개혁마감일정과대상기업수를요구하는것을금지하고, 

기업인수나매각등을반드시재산권거래소를통하여공개적으로진행할것

을요구하는등의노력을하였지만그효과는약한것으로평가된다(Jin Zeng, 

2010). 또한대상기업수의사회적안정을최우선목표로해야하는정치체제

의제약등으로주식의자유로운유통이나시장경제하에서의기업지배구조

가 형성되지 못함으로 인한 기업의 발전능력이 부족한 현상 등이 나타났다. 

다시말하면개혁과정에서제약요인도많았다는것을짐작할수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국유기업개혁에 대한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중소

형 국유기업의 개혁이 어떠한 동인으로 추진되었으며, 동시에 개혁의 진행

과정에서부정적인결과가발생한제약요인은무엇인가를살펴보고자하는

것이다. 연구의분석대상은중국의지방정부소속중소형국유기업이며, 분

석수준은거시-중범위-미시에해당하는중소형국유기업개혁의동인과제

약이다. 

본논문의구성은제2장에서국유기업의의의, 중국국유기업에대한선행

연구, 그리고 본 연구의 접근 틀을 제시한다. 제3장에서는 중소형 국유기업

개혁을추진하게된구조적(국유기업경영상황, 동형화압력, 이념의혁신), 

제도적(지방분권, 재정금융체제의 변화), 행위적(중성정부, 총리의 리더십, 

지방정부 수장의 자익추구) 동인을 분석한다. 이어서 제4장에서는 중소형

국유기업개혁을어렵게 하는 구조적(사회적 안정, 정부-기업관계유산), 제

도적(법적제약, 사회보장제도), 행위적(정부자익추구, 구성원저항) 제약을

분석한다. 끝으로 중국 국유기업개혁의 동인과 제약을 분석한 내용을 요약

하고분석을통해얻은정책적함의와시사점을제시하기로한다.

Ⅱ. 중국 국유기업 개혁에 관한 이론적 검토

1. 중국 국유기업 

중국국유기업의유형은규모와 성격에따라다음과같이분류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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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張軍 等, 2008: 3-8). 첫째, 중소형 국유기업이다. 시(市)급 이하 지방정부가

관할하고있는국유기업은대부분중소형기업에속한다. 둘째, 신형국유기

업이다. 원래소규모 국유기업혹은집체기업에서출발하였다가 대형 기업

으로발전한경우이다. 주로전자, 음료, 방직, 의약등신흥업종에종사한다. 

전자제품제조상인산동성의하이얼(海尔), 컴퓨터와정보통신분야에종사

하는 롄샹(聯想), 우유제품에 종사하는 내몽고의 이리(伊利), 자동차회사인

안휘성치루이(奇瑞) 등이 이에 속한다. 셋째, 대형 금융기업이다. 은행업계

의 중국은행, 공상은행, 건설은행, 농업은행, 교통은행, 그리고 보험업계의

중국인민보험회사, 중국인수보험회사(中國人壽保險會社) 등이대형국유기

업에 속한다. 넷째, 전통적인 대형 기업이다. 이 분야는 대형 기업이 대부분

을 차지하는데, 소속은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國資委)가 관할하

는중앙기업을위주로하고, 중앙기타부서가관리하는기업과일부지방기

업이 포함된다. 국자위가 관할하는 중앙기업은 주로 세 가지 부류, 즉 특수

기능을 책임진 군수공업과 통신업체, 자연독점영역의 석유회사, 그리고 일

반경쟁성생산품과서비스를제공하는공업, 건축, 무역분야의기업들이포

함된다(邱寶林, 2011: 26). 기타 중앙부서가 관할하는 기업에는 담배, 금, 철

로운수, 항구, 공항, 매스컴, 문화, 출판 분야의기업들이포함된다. 그 외 상

해시 소속으로 되어 있는 상해전기그룹 같은 소수의 지방기업도 여기에 포

함된다. 

대형기업이아닌중소형기업이 1990년대에 중국 국유기업개혁, 특히민

영화의우선적인대상으로선택된이유는다음과같다(劉小玄, 2008: 79-80). 

첫째, 시장에서의경쟁환경과관련이있다. 규모면에서나국가의자금과정

책지원 면에서 특수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중소형 국유기업은 개혁개방 이

후사유기업과의경쟁에서생존이점점힘들어지기시작했다. 1990년대중

반에 이르러 비국유경제가 이미 중국의 경제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했는데, 외자(外資)기업과 향진(鄕鎭, 한국의 읍면에 해당)기업들이 이

미 전국 공업생산 총액의 절반을 차지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Cao et al., 

1999). 이와는 상대적으로 지방정부에 소속된 중소형 기업 중 적자 상태에

처한 기업은 전체 기업수의 80%를 초과하였다. 둘째, 기업의 특징을 볼 때, 

중소형기업이대형기업에비해소유권개혁을추진할수있는유리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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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갖추고있었다. 기업수나취업인구수로보면중소형기업이상대적으로

많았지만, 개혁의실행과정에서개개의중소기업에필요한개혁의비용, 가

령 실업자문제 등이 대형 기업에 비해 적으면서도 분산되었기 때문에 현실

적으로성공가능성이더높았다. 셋째, 매각대상의차원에서대형국유기업

은매각대상을찾기가 힘들었지만, 현실적으로 중소형기업은인수를할수

있는정도의자본을축적한사유기업을상대적으로쉽게찾을수있었다. 넷

째, 국가의이익과주력업종의전략적자원의차원에서보아도당시정부는

통신, 에너지, 교통, 국방등대형국유기업이포진한분야에서소유제개혁을

추진할수없었다. 

2. 중국 국유기업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현재까지 중국국유기업개혁의 배경, 개혁추진의 역사적 과정, 개혁의 문

제점, 향후 추세 등의 순서로 서술 및 분석한 한국 내의 논문으로는 백권호

(2004), 김정식(2005), 정은희･김화(2007), 전신욱(2009)의논문등이있다. 그

외유세희･형혁규(1999)는주로국제환경변화와국유기업개혁의관계를분

석하였으며, 오일한(2000)은 국유기업의 주식화와 회사지배구조의 문제점

을 연구하였다. 이들 대부분 논문들에 나타나는 문제들은 경영자주권 확대

로부터 현대 기업제도의 정착에 이르는 역사적 과정을 서술한 중복적인 연

구라는 것, 개혁의 동인과 제약요인을 제도와 행위적 차원에서 경험자료를

갖고 분석한 것이 아니라 구조를 중심으로 추상적인 차원에서 논의했다는

것, 연구대상인국유기업을 유형화하지않았기때문에대형기업과중소기

업의서로다른동인과제약요인을도출하지못하고있는한계가있다는것

으로보일수 있다. 이에비해문정구(2002)의 연구는 중소형국유기업을 대

상으로주목했다는장점이있지만구체적인내용에서는중소형국유기업과

대형국유기업, 그리고향진기업과개체기업으로까지확대시켜혼란을주고

있다.

영어권의연구는주로세계은행의전문가들과해외대학에서근무하고있

는 중국계 학자들에 의하여 진행되었다. 예를 들면, Yusuf et al.(2006)의 “새

로운 소유권: 중국 국유기업의 민영화”라는 제목의 세계은행보고서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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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국유기업개혁에대한권위적인연구성과로알려져 있다. 하지만그 내용

은 국유기업개혁의 효과분석과 포괄적인 국유기업의 개혁전략을 동구와의

비교론적시각에서분석한것이지중소형국유기업개혁의동인과제약에대

해서는상대적으로언급이적었다. 

그에 비하면 Cao et al.(1999), Guy(2006), Jin Zeng(2010) 등의 연구는 주로

지방정부에 의해 추진된 중소형 국유기업 민영화의 동인과 제약에 초점을

두고있다. 하지만구체적으로살펴보면 Cao et al.(1999)의 논문은분석대상

이국유기업민영화의초기단계였기에연구는개혁의동인에만집중되었고, 

Guy (2006)과 Jin Zeng(2010)의 연구는 분석의 초점을 정부, 경영진, 직원의

자익추구의 행위적 차원에 두었기에 구조와 제도적 요인에 대한 분석이 미

흡하다는한계를갖고있다. 

중국내의중소형국유기업개혁에관한대다수의논문은경험자료의논증

없이 저자의 개인적인 추측이나 의견으로 집필된 것이고 의미 있는 연구는

주로중국경제학의최고학술지라불리는 ‘경제연구’에발표된장워이잉(張

維迎) 등학자들의몇편의논문뿐이다. 장워이잉과리수허(栗樹和)는지방분

권이 지방간의 경쟁을 가져왔고, 이는 지방에서 대폭적인 민영화가 추진된

가장중요한동인이라고밝혔다(張維迎･栗樹和, 1998). 황소안(黃少安), 워이

짼(魏建)은 산동성주청시(諸城市)의 제1차와 제2차 국유기업개혁을 사례로

지방정부의 개혁동인, 개혁과정에서 정부 역할의 변화와 문제점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黃少安･魏建, 2000). 류쇼샌(劉少玄)은국유기업개혁의이해관계

자들의자익추구행위에대한분석을통해민영화의동인과제약요소를분석

하였으며(劉少玄, 2003), 류쇼샌(劉小玄)과 류사오쟈(劉芍佳)는 전국적인 조

사를통해지방정부의자익추구행위때문에생기는문제점을발견하였다(劉

小玄･劉芍佳, 2005). 왕훙링, 리다우퀴, 레이딩밍(王紅領･李稻葵･雷鼎鳴, 

2001), 주헝펑(朱恒鵬, 2004), 한초화와 다이무전(韓朝華･戴慕珍, 2008)은 재

정상황이지방정부가국유기업민영화를추진한핵심적인동인임을논증했

다. 중국 학자들의 연구는 제도와 행위적 차원에서 민영화의 동인을 설명하

였다는점에서유용하지만, 개별문헌으로보면부분적이고단편적인측면에

서논의되고있다는문제점과개혁과정과결과에서나타난문제들에대한제

약요인에대해서는연구성과가적다는한계를보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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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분석틀

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행태를 변화시키는것일수도 있지만, 일

반적으로개혁이라고부르는것은인위적인방식으로제도를변화시키는과

정을말한다. 이는국유기업의개혁도제도변화의틀로분석할수있음을뜻

한다. 따라서이논문은신제도주의제도변화이론의통합적시각을통하여

선행연구에 존재하는 개별문헌의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제도변화의동인과제약에대하여신제도주의세분파, 즉 역사적 제도주

의, 사회학적제도주의, 합리적선택제도주의는외부적요인을주목하거나, 

아니면 내부적 요인을 강조하는 각자의 주장과 한계를 갖고 있었다(Thelen 

& Steinmo, 1992; Hall & Taylor, 1996; Steinmo, 2008). 하지만최근들어신제

도주의의 모든 분파는 각자의 한계를 뛰어 넘어 제도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구조적 변수뿐만 아니라 행위자, 권력관계 등의 개념을 광범위하게 활용하

고있다(하연섭, 2011:161). 역사적제도주의와사회학적제도주의는제도변

화의동인과제약요인을내부적으로찾는노력을하고있으며,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구조적영향력과제도적맥락을주목하기시작했고, 인간행위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합리성뿐만 아니라 인지(cognition)의 중요성과 인지에

영향을미치는제도의영향력에대해관심을표시하고있다.

학자들의이러한노력은레짐 변화에대한 연구(Mahoney & Snyder, 1999)

와 창도연합모형(Sabatier & Weible, 2007)에 나타나고 있다. Mahoney와

Snyder는 레짐 변화에 영향을 준 요인을 구조적 차원과 행위자적 차원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를 다시 구체적으로 거시구조(세계체제의 위치, 국가문

화), 국내구조(부르주아, 중산층과 노동계급), 제도(정당체제, 군대, 헌법규

칙), 사회집단(군부파벌, 사회운동, 민족집단), 리더십(정부, 정당과 군부 지

도자)로세분화하였다. Sabatier & Weible(2007)은정책변동의요인에구조적

차원의 사회경제환경 및 정치체제와 여론의 변화, 제도적 차원의 헌정규칙

과정치체제의개방정도, 행위자 차원의중개인과창도연합등을포함하고

있다. 김윤권(2005)은 Mahoney & Snyder(1999)가제시한제도변화의영향요

인에제도화된이념도 포함시켜야한다고지적하고있다. 따라서 본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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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변화의 이론과 중국 국유기업에 관한 선행연구, 그리고 Mahoney와

Snyder(1999), Sabatier & Weible(2007), 김윤권(2005) 등의 견해를 종합하고

여기에중국정치와경제체제의특수성을반영하여중국의중소형지방국유

기업개혁의동인과제약의분석틀을제시하면 <그림 1>과같다.

<그림 1> 연구의 분석틀 

<그림 1>에서 보듯 중국 중소형 국유기업의 동인과 제약을 크게 거시-중

범위-미시 수준으로 계층화하고 구조적 수준의 동인은 국유기업의 경영상

황, 동형화압력, 이념의혁신등요소, 제도적수준의동인은지방분권과재

정금융체제의 변화, 행위적 수준의 동인은 중성정부, 국무총리의 리더십과

지방정부수장의 자익추구등을개혁과연계시켜분석한다. 또한 구조적수

준의제약은사회적안정과정부-기업관계, 제도적수준의제약은법과사회

보장제도, 행위적 수준의 제약은 지방정부 관료의 자익추구와 구성원의 저

항을 기본 요소로 개혁과 연계시켜 분석하여 구체적인 영향과 상호작용을

체계적으로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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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중국 중소형 국유기업개혁의 동인 분석

앞의논의에서볼수있듯이중국중소형국유기업개혁은다양한평가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보면상당한성과를거둔것으로평가된다. 이러한긍정

적 결과를 낳게 한 요인은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지만, 이 논문에서는 구조

적, 제도적, 행위적수준에서그동인을분석하기로한다.

1. 구조적 동인

1) 중소형 국유기업의 경영 상황

개혁개방이후부터 1990년대초까지실시된중국국유기업의개혁조치들은

정치적으로민감한기업의소유권에대한논의를회피하고, 주로경영자주권

을확대시키며이익의일부를기업에할양하는이른바권한이양의범주에속

하였다. 지난 10여년의국유기업경영자주권확대개혁은기업의생산성제고, 

정부재정수입의증가등의면에서일정한성과를거둔것은사실이다. 

그러나 소유권 문제를 회피하는 방식을 취하는 한계를 노출하였으며, 사

영기업의경쟁적인발전에밀려부실상태에처한국유기업수가급격히늘

어나게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지난 1988년부터 1996년까지, 전국 범위에

서국유공업기업의적자비율은 12%에서 38%로증가하였으며, 적자기업의

90%가지방정부에소속되어있는소형국유기업이었다. 1996년에는국유기

업의적자총액이처음으로 세금후이윤총액을초과하였으며, 이러한 상황

은 1997년과 1998년에도 변함이 없었다. 1998년에 2/3의 국유기업이 적자상

태였고, 전국 국유기업의 총 이윤액은 217.3억 위안밖에 되지 않았다(李榮

融, 2008).

지방경제의 성장과 취업 증가에 대한 국유기업의 공헌은 점점 줄어든 반

면, 정부재정에주는부담은점점늘어만갔다. 비국유제경제의발전은한편

으로국유기업개혁으로인해발생하는대량의실업자들을흡수함으로써, 국

유기업개혁을위해노동력시장을형성하는등의유리한외부환경을조성하

였지만, 다른 한편으로 시장경쟁을 통하여 국유기업의 경영을 악화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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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켰다(張宴･夏紀軍, 2007). 주헝펑(朱恒鵬)의

연구에 의하면, 1994년부터 2002년까지 각 성의 재정자립도와 비국유경제

비중은매우높은상관관계를갖고있었다고한다(朱恒鵬, 2004). 즉, 비국유

경제 비중이 높을수록 재정자립도가 높았고, 국유경제 비중이 높을수록 재

정수지가악화되었다는말이다. 이러한상황에서지방정부는비국유경제의

발전을적극적으로추진하는동시에, 국유기업의소유권개혁을대폭적으로

진행하는것이재정문제를해결하는효과적인방법중의하나라는것을점

차적으로인식하게되었다.

2) 동형화의압력

중국정부가국유기업민영화를지향하게된구조적동인의근저에는당시

선진국과동아시아발전국가를모방한제도동형화(institutional isomorphism)

요소가일정부분작용하였다. 우선, 이는 공공부문의축소와 민영화를 기본

골자로한신자유주의개혁의 영향이 크다. 1980년대부터 영국의 대처 수상

과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의 주도로 시작된 신자유주의 개혁은 서구 선진국

뿐만아니라개발도상국까지확대되었다. 1980년대에시작된민영화는 1990

년대에이르러가속화되기시작했다. 중등수입국에서 1980년에국가총생산

액의 11%를 차지했던 국유기업은 1997년에 이르러 5%로 감소했으며, 저수

입국에서는 15%에서 3%로 떨어졌고, 1989년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구소

련과 체제전환 국가에서만 6만 여개의 국유기업이 민영화되었다(Yusuf et 

al., 2006 p37).

개혁개방이후부터정부의묵인과지원하에줄곧동구지역의개혁이론과

실천, 그리고영미자유주의개혁과독일의개혁을주의깊게지켜보던 중국

내 경제이론가들은 대부분이 중국 경제정책의 제정과 자문에 가장 큰 영향

력을행사하던지식인들이었으며, 이들의주장은자연적으로중국의국유기

업개혁에영향을 주게 된다. 다음으로일본과한국의발전국가 모델에 대한

관심이다. 1990년대 중국의 지도부는 일본의 대기업(keiretsu)과 한국 재벌

(Chaebol)의성장과정과결과를심도있게고찰하였다(Yusuf et al., 2006: 96). 

이는 중국 정부가 소수의 대기업만 핵심적으로 키우고 다수의 중소형 국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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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민영화시켜도 국가경제의 기간을 흔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욱바람직할수있다는믿음을심어주었다.

3) 이념의 혁신

개혁개방이후중국의집권당은정치투쟁보다경제발전을우선시해야한

다는 노선을 제기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실천은 진리를 검증할 수 있

는유일한표준이다”, “검은고양이든흰고양이든쥐를잡는고양이가좋은

고양이다”라는 구호를 제기함으로써 다양한 경제 운영방식을 실천할 수 있

게되었다. 즉, 그구호는경직된이데올로기가아닌개혁개방을통해경제정

책의옳고그름과제도의우열을가리기위함이었다. 

이를 전제로 중국은 도시에서 기업의 소유제를 변화시키지 않는 전제 하

에주로청부경영제를통하여인센티브문제를해결하기위한국유기업개혁

을 추진하였다. 중국공산당은 1984년에 열린 제12기 3중전회에서 반포한

“중공중앙의 경제체제개혁에 관한 중요결정”을 통해 “계획 있는상품경제”

라는새로운개념을제기함으로써상품경제에합법적지위를부여함과동시

에시장화개혁을추진하기위한사상의전환을마련하였다. 이어 1987년제

13차전당대회에서는 “사회주의 초급단계”이론이 제시되었으며, 그 기본내

용은 “경제건설을중심으로하고, 네가지기본원칙(즉, 사회주의길, 무산계

급독재, 공산당의 영도와 마르크스-레닌주의모택동사상 견지)과 개혁개방

의원칙을견지하는(一個中心, 兩個基本点) 것”이었다. 비록이네가지기본

원칙은당의핵심이데올로기로서불변하지만, 당은경제발전이라는핵심목

표를위해제도를개혁할준비가되어있음을의미한다. 

지난 1989년의 천안문사건으로 인해 개혁개방정책이 잠시 주춤했지만

1992년 등소평의 남순강화(南巡講話)를 계기로 중국은 이데올로기의 변화

를 또 한 번 경험하게 되었다. 등소평은 남순강화에서 자본주의국가에 “계

획”이존재할수있는것처럼사회주의국가에도 “시장”이존재할수있기에

계획과시장은체제의유형을판단하는표준이될수없으니더이상국가발

전을위해소모적인체제논쟁을하지말것을요구하였다. 이후 1993년중국

공산당 제14기 3중전회는 개혁의 목표가 “사회주의 시장경제”라고 공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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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선포하였고, 이는 이데올로기의 획기적인 변화를 초래하였다. 초급단

계이론으로부터시장경제이론으로의변화는 1990년대계획경제의포기, 산

업구조조정, 국유기업의소유권개혁, 사회보장체제개혁, WTO개혁등개혁

개방이래가장어려운개혁들의현실적인 지침을 제공하였다. 이어 1999년

에열린전국인대(전국연대) 제9기 2차회의에서통과된헌법개정안은 “법

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개체경제, 사영경제 등 비공유제경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중요한구성부분이다”라는내용을추가함으로써국유기업민영

화와사영경제의발전을위한법적보장을제공하였다.

또한 2002년에열린중국공산당제16차전국대표대회는 “3개대표(三個代

表)”사상을 당의 지도원칙으로 확정함으로써, “무산계급의 대표”라는 공인

계급의 정당으로부터 “선진생산력과 선진문화 그리고 중국 인민의 근본적

인이익을대표”하는전체국가의정당으로탈바꿈하는시도를함으로써사

영 기업가의 지위를 격상시켰다. 또한 2004년의 전국인대 제10기 2차 회의

에서 통과된 헌법개정안은 “국가는 개체경제, 사영경제 등 비공유제경제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국가는 비공유제의 발전을 지지 인도하

고 비공유제경제에 대한 법에 의한감독과 관리를 실행한다,” “국가는 공민

의 합법적인 수입, 저축, 부동산과 기타 합법적인 재산의 소유권을 보호한

다,” “공민의합법적인사유재산은침범을받지 아니한다”는조항을추가하

여처음으로인민의합법적인사유재산을보호한다고제기함으로써국유기

업민영화를위한이념적장애를제거하였다. 

2. 제도적 동인

1) 지방분권

지난1979년부터 시작된 경제체제개혁은 사실상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분

권, 정부에서기업으로의분권을주된내용으로하는개혁이라고볼수있다

(張維迎･栗樹和, 1998). 중국의 분권정책은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나는 상하급 정부 간의 재정분권화이다. 개혁개방 이후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재정권한을지방에점차적으로위임한재정제도의변화를초래한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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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음과같다(林毅夫･劉志强, 2000). 첫째, 비국유기업의발전으로인해국

유기업의비중이감소하였고, 적자상태의국유기업들이점차정부의재정부

담이되었기때문에정부는다른분야에서수입원을찾을수밖에없었다. 둘

째, 개혁개방 이후의 경제개혁은 지방정부의 정치권력을 강화시켰으며, 이

에 따라 지방정부는 재정 분야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결정권을 요구하였다. 

셋째, 지방정부는경제이익을위하여재정수입의제고와경제성장을추구하

는동력을갖고있었기때문에집중된재정제도를변화시킬수밖에없었다. 

재정분권화의 일환으로 1980년대부터 재정청부제가 시행되었으며, 1984

년과 1988년에 수정을 거쳐 1993년까지 추진되었다(楊志勇･楊之剛, 2008: 

75-103). 재정청부제 내용을 보면, 각 급 지방정부는 반드시 일정한 수입을

고정비례대로 상급 정부에 주어야 하며, 나머지 수입은 지방정부에서 사용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과거에 정부 간에 임의로 이전지불(轉移支付)을

하던 상황을 피할 수 있게 하였다. 린이부･류즈챵의 연구에 의하면, 1980년

대부터 시작된 재정분권은 중국 성급 정부의 경제성장에 매우 긍정적인 영

향을 주었다(林毅夫･劉志强, 2000). 지방정부는 재정지출을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재정수입을 늘려야 했고, 이는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통해서 달성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 뒤 1994년부터 시작된 분세제개혁은 지방정부

의 재정 압력을 강화하였지만, 재정분권화의 추세를 변경시키지는 않았다. 

다른 하나는 재정청부제와 동시에 실행된 국유기업 소유 및 경영을 지방으

로이전하는것이다. 1984년말에이르러각급지방정부가소유및관할하고

있는 국유기업의 총 자산은 전체 국유기업의 65%에 달했고, 1995년 중앙정

부가 관할하는 국유공업기업은 전체 국유공업기업 총 생산액의 20% 밖에

되지않았다.

지방분권정책은 지방정부가 소속 국유기업에 대한 감독과 사회간접자본

에대한투자, 지역개발계획의조정등과같은지방경제를통제할수있는실

질적인권한을가지게되었다. 지방정부가기업을통제할수있지만, 이러한

통제는해당지역내에서만국한된것이고기타지역과는평등한협상을통

하여시장거래에관한문제를처리해야하기때문에점차적으로계획경제에

서시장경제로전환되었다. 청부경영제의한계가드러나고사영경제의발전

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역 내 국유기업이 많을수록 그리고 사영기업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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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딜수록지방정부의재정상황은더욱악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정부들은지역간 경쟁을 위해 자본을 유입하고, 중

요한 생산요소의 가격을 낮추고, 행정 서비스를 개선하는 등의 제도혁신과

국유기업의 소유권개혁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였다(潘曦･胡寧, 2009). 다시

말해, 분권화는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고 지방정부 간의 경쟁을 유발함

으로써 국유기업의 소유권개혁을 위한 제도적 동인을 제공하였다(Qian & 

Roland, 1998; 王紅領･李稻葵･雷鼎銘, 2001; 朱恒鵬, 2004a; 韓朝華･戴慕珍, 

2008).

2) 재정금융체제의 변화

개혁개방이전의재정체제는통수통지(統收統支), 즉모든국가수입이 중

앙정부에 납부되고 중앙에 의해 승인된 지출내역이 통일적으로 각 지방에

하달되는 시스템이다. 이 기간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다소간 인정하는 변화

는 몇 차례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중앙집권적인 재정체제를 유지하였다. 당

시 지방정부는 당연히 중앙정부에 내야 할 세금을 감면하는 편법으로 지역

관할 국유기업의 발전을 도와주었다. 또한 중앙과 지방이 공동으로 소유하

고 있는 세금에 대해서는 정확한 액수를 숨기거나 재정수입의 성장속도를

인위적으로조작하는방법으로지방수입의비중을높였다.

개혁개방이후중국정부는지방재정의적극성을제고하여경제성장을추

진하고자중앙과지방정부의재정관계를계약시스템으로점차변화시켰다. 

즉, 중앙과지방정부가세입과지출목표를정한후이를향상시키는계약을

맺는 것이다. 재정개혁은 지방정부의 적극성과 기업의 자주성을 높였지만

지방에 비해 중앙재정을 상대적으로 취약하게 만들었다. 이와 더불어 지방

정부는두가지면에서효과적으로세율과세금기반을통제하면서중앙정부

와 마찰을 빚었다. 하나는 다양한 조세권한을 제공하면서 징세권한을 조정

하고, 다른하나는예산자금을예산외자금으로전환함으로써중앙정부와의

세금공유를 최대한 회피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중앙정부는 세입징세가 분

권화된상황에서지출감소에실패하였으며, 지출정책을통하여유지되던중

앙정부의 유연성은 중앙이 통제하는 재원의 부족과 자본비 지출의 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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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일보낮아지고, 중앙의재정부담은계속높아갔다(김의섭･김은숙, 2003). 

중앙과지방간의재정분권화를통해더이상의효율적･효과적결과를기

대할수없게되었으며궁극적으로재정세입원과정책수단의부족으로중앙

정부는거시경제안정, 지역적균형화, 그리고공공재제공의목표를이루기

가어려운상황에놓이게되었다. 이러한어려움을극복하기위하여중앙정

부는 1994년에분세제(分稅制) 개혁을실행하였다. 분세제는중앙정부에의

한재정수입의집중관리에서중앙과지방의재정수입원을분리하는제도를

말한다. 분세제개혁 이후 세금이 중앙세, 지방세와 중앙지방공유세로 나뉘

면서 중앙재정수입이 전국재정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세금수입이 국민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히 높아지게 되었다. 반대로 전체 국가재정

수입의 70% 이상을차지했던지방재정수입은개혁이후 50% 미만으로떨어

졌다(朱恒鵬, 2004b). 

<표 2> 1991년~2002년중앙과지방재정수입및비중의변화

연도
세금액(억위안) 비중(%)

중앙 지방 중앙 지방

1991 938.25 2211.23 29.8 70.2

1992 979.51 2503.86 28.1 71.9

1993 957.51 3391.44 22.0 78.0

1994 2906.50 2311.60 55.7 44.3

1995 3256.62 2985.58 52.2 47.8

1996 3661.07 3746.92 49.4 50.6

1997 4226.92 4424.22 48.9 51.1

1998 4892.00 4983.95 49.5 50.5

1999 5849.21 5594.87 51.1 48.9

2000 6989.17 6406.06 52.2 47.8

2001 8582.74 7803.30 52.4 47.6

2002 10388.64 8515.00 55.0 45.0

자료: 朱恒鵬(2004b), “分權化改革, 財政激勵和公有制改制”, <世界經濟>, 2004年第12期.

그러나 재정지출의 변화는 수입과 달랐다. 1991년 이후 중앙과 지방정부

가국가재정지출에서차지하는비중은매우안정적이었는바, 중앙지출은전



18  ｢지역발전연구｣ 제22권 제2호

체 지출의 30% 정도, 지방지출은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朱恒鵬, 

2004b). 문제는 이러한 비중이 1994년 분세제개혁 이후에도 변화되지 않았

다는것이다. 수입은 줄고 지출은 변화되지않았으니지방정부의 재정 자립

도(自給率)는 현저히 낮아졌고, 재정수지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었다. 이

러한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을

높이든지, 예산외수입을찾든지, 혹은이미갖고있는재정부담을줄일수밖

에없었다. 따라서적자에 허덕이고있는지방정부소속국유기업을민영화

시키는것이재정부담을줄이는중요한수단으로된것이다. 

<표 3> 지방재정(예산외수지포함)의자급율

연도
절대액수(억위안)

재정자급율(%)
재정수입 재정지출

1991 4073.43 4124.80 98.8

1992 4651.05 4628.85 100.5

1993 4578.08 4445.67 103.0

1994 3890.81 5523.56 70.4

1995 5074.51 6808.21 74.5

1996 6692.6 8589.68 77.9

1997 7105.14 9242.69 76.9

1998 7902.09 10451.15 75.6

1999 8749.59 12009.66 72.9

2000 9984.85 13684.93 73.0

2001 11756.3 16726.43 70.3

2002 12552.45 18854.43 66.6

자료: 朱恒鵬(2004b), “分權化改革, 財政激勵和公有制改制”, <世界經濟>, 2004年第12期.

이러한분세제개혁을통한중앙과지방간재정비중의변화는구조적 차

원에서지방정부가재정부담을줄이기위해소속국유기업을민영화시킬수

밖에없는중요한계기를제공하였다. 이에더하여 1998년부터시작된 ‘생산

건설형(生産建設型) 재정체제’에서 ‘공공재정체제’로의점진적변화는국유

기업에대한정부재정의투입을중단시켜국유기업개혁이지속적으로추진

될수있게압력을제공하였다(賈康, 2006; 項懷誠,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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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위적 동인

1) 중성정부(中性政府)

분권은지방정부의개혁실험과혁신에제도적기초를제공하였지만개혁

의확산을보장할수없다. 개혁을추진하려면대가를지불해야하며이데올

로기의제약을극복해야한다. 이는또한개혁주체로서의 정부가 어떠한이

익집단에도포획되지않고, 국부(局部)적이아닌전체적인이익을, 단기적이

아닌장기적인이익을추구하는중성정부(中性政府)일것을요구하고있다. 

국유기업개혁의 진행과정을 지켜보면, 다행스럽게도 중국정부는 개혁개

방이래 실질적으로 중성정부로서의 역할을 해왔었다. 예를 들어 1995년에

반포한 “큰것은잡고, 작은것을풀어준다(抓大放小)”는개혁정책에의하면, 

정부는중대형부실기업들을퇴출시켜야하는동시에대부분국유중소기업

들에대한민영화를진행해야한다. 실질적으로 2005년연말에이르러, 1995

년에 등록되었던 국유공업기업수의 76.7%가 민영화되었거나 파산 당했다. 

이는 4천만명의국유기업직원들이실업하는결과를초래하였다. 이에따라

국내에서 민영화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점점 높아갔으며, 이는 집권당과 정

부에엄청난도전이되었다. 민영화를지지하게되면집권당의 전통적인집

권기초인노동자계급의지지, 즉정치적기반을잃게되고, 민영화를포기하

게되면개혁개방과제도혁신은좌초에부딪쳐중국이세계경제체제에진입

할수있는기회를잃게되는딜레마상황이었다. 이때중국정부가최종적으

로 선택한 전략은 “조용한 민영화”(quiet privatization)를 추진하면서 최대한

실업자들의 재취업을 돕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이 전략은 성공적이었다. 

2005년에이르러국유기업개혁은마무리단계에들어섰으며, 대부분의실업

자들은재취업을하였거나도시의최저생활보장을받을수있게되었다.

그럼중국정부는 왜어떤사회집단에 편향하지 않고, 국가의 장기적인발

전을도모할수있는중성정부가될수있었는가? 경제학자요양(姚洋)은그

이유로집권당의 정치적합법성에대한수요, 근대이래수차례 혁명을 통해

형성된 중국사회의 상대적 평등성, “인(仁)”과 “예(禮)”그리고 현인치국(賢

人治國, 현명한자가나라를다스리는)을강조하는중국의유교전통, 18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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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아편전쟁과그이후의굴욕의역사등을통해얻은역사적교훈들고있

다(姚洋, 2008: 31-55). 

2) 국가지도자의 리더십

이데올로기적인 민감성과 사회적 안정을 파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위험을무릅쓰고대폭적인민영화를추진할수있게된행위적동인을분석

하려면 중국경제의 사령관으로 불리는 주룽지(朱鎔基) 총리의 강력한 리더

십을주목하지않을수없다. 주룽지는 1991년부총리취임부터사실상중국

경제를지휘해온중국경제의황제또는보스(老板)라불렸으며, 1999년에는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홍콩 아시아위크지가 뽑은 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있는인물 1위로선정될정도로대중적인관심과인기를누려온국가

지도자였다(지만수, 2008). 그는총리에취임할때기자회견에서 “내앞이지

뢰밭이건 깊은 바다이건 상관없이 용감하게 나아가겠다”고 결심을 표명하

였으며(朱鎔基答記者問編輯組, 2009: 193), 1990년대 초반부터 중국경제의

연착륙, 당정최고위층의반부패캠페인과정부기구개혁을성공적으로주도

하였다. 특히, 개혁에대한저항과피로가사회곳곳에만연한시점에서국내

의 반대를 무릅쓰고 미국과의 WTO 가입 협상을 성사시킴으로써 중국경제

의 국제화라는 새로운 발전목표를 제시하는 데 성공하였다(Yusuf et al., 

2006: 83). WTO 가입을계기로중국은대외개방뿐만아니라, 복잡하게얽힌

중국내부과제들을해결할경우에도국제적표준(global standard)의 확립이

라는보검을사용할수있게되었다. 

국유기업개혁에대한주룽지의태도는확고부동하였다. 총리취임이후그

는 악화되고 있던 국유기업 적자문제를 3년 안에 해결하겠다(三年脫困)는

다소무모한선언을하였다. 이를추진하기위해서이자율인하, 과감한합병

및파산, 채무주식스왑등국유기업에대한대대적인지원과동시에강도높

은구조조정을실시하였다. 그결과중소형국유기업의민영화, 대중형부실

기업의 정책적 파산으로 인하여 국가 핵심기업들의 수익은 빠른 개선을 가

져왔다. 따라서국유기업에 80% 이상여신을집중하고있는중국금융부문

도 국유기업과의 동반 부실화라는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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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3) 지방정부 수장의 자익추구행위

중소형국유기업은대부분지방정부관할범위에있기때문에지방정부의

수장은지방소속국유기업의생사를좌우할수있는영향력을갖고있다. 따

라서핵심적인이해관계자로서지방정부수장의동기요소는국유기업개혁

의내용과추진결과에영향을주는중요한변수로볼수있다. 개혁개방이후

지방관료의인사승진에소관지역의경제발전이중요한지표로반영되었다

(王孝松･高樂詠, 2009). 즉, 지방관료에대한평가기준이과거의정치표현에

서경제지표로바뀌게된것이다. 이는경제발전이개혁개방이후당과정부

의가장핵심적인목표로된것과연관되어있다. 결과적으로이는지방관료

들 사이에 스포츠 경합의 승자진출권과 비슷한 승진경쟁을 초래하게 된다. 

경제학자저우리안(周黎安)의연구에의하면성급정부에서 GDP가 1% 증가

하면 지도자의 승진 가능성이 10% 상승하는 상관성을 보여준다고 한다(周

黎安, 2007). 물론 경쟁의 치열 정도는지방관료의연령과 임기에따라 차이

가존재한다(徐現祥･王賢彬, 2011: 81). 

중국에서이러한경쟁이가능하게된이유는다음과같다. 첫째, 중국은정

치적으로인사권이상급정부에집중되어있다. 둘째, 중국동급지방정부간

에는서로가비슷한점이많기때문에상대평가가가능하다. 셋째, 분권정책

을실행한후지방정부의관료는지방경제발전에상당한영향력과통제력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심사허가, 토지사용, 대출담보 및 각종 특혜정책 등이

지방정부의통제하에있었다. 넷째, 승진여부는관료의권력과대우에많은

영향을준다. 따라서 직업 이동이 어렵고상대적으로폐쇄된상황에서 생존

하려는관료로서는적극적으로경쟁에뛰어들수밖에없었다. 

따라서지역내국유기업수가많을수록그리고사영기업의발전이더딜수

록 지방정부의 재정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이는 직접적으로 경제성장에 영

향을 준다는 것이 보편적인 상식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수장들은 적극적으로 국유기업개혁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는 점차적으로

전국범위내에서의제도적혁신을초래하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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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중국 중소형 국유기업개혁의 제약 요인 분석

중국의 중소형 국유기업개혁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그 이면에는

개혁과정이 자초되거나 왜곡되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한 것도 부정할 수

없는사실이다. 이러한현상을 초래한 제약요인은다양하겠지만, 본문에서

는구조적, 제도적, 행위적수준에서제약요인을분석하기로한다. 

1. 구조적 제약

1) 사회적 안정

개혁개방 이래 중국이 세계적인 민주화 열풍에도 불구하고 당 국가 정치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집권당의 합법성을 경제적 성장에서 확보할

수있었기때문이다. 하지만 경제성장은저절로이루어지는것이 아니라여

러가지전제적요소들을만족시켜야하는데그가운데첫번째요소가바로

사회적안정이다. 중국전국가주석쟝쩌민(江澤民)이말한바와같이 “사회

적안정을유지하는것은우리가개혁과건설임무를완성할수있는기본보

장”이기 때문에 “안정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전제조건이며, 정치적 안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국정이념(治國理念)이 형성되었다(人民日

報, 1999.6.2). 이에따라중국정부는사회적안정을유지하기위한범국가적

인사회통제시스템을구축하였는데학자띵쉐량(丁學良)은이를 “레닌주의

정당, 국가가간섭하는시장경제와함께중국특유의모델을구성하는세가

지요소”라고말하고있다(丁學良, 2010).

경제적 대가를 불문한 정치 우선(只算政治帳不算經濟帳)의 국정이념은

개혁개방 이래 엄청난 안정유지 비용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책과

제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각급 정부는 안정유지를 목표로 하는

‘종합처리반(綜合治理瓣)’이라는전담부서를설치하고있으며, 안정유지상

황을각급 지도자의 실적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즉, 지역경제성장에서 성적

이아무리뛰어나더라도사회적안정문제가발생한다면모든공적이사라지

게된다(Edin, 2003). 지방자치제도를실행하고있는민주주의국가와는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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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역사회가 아닌 상급기관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체제하에서(只維上

不維下), 사회적안정문제는중국의지방지도자가개혁을추진할때우선적

으로고려해야하는요인이될수밖에없다. 이러한영향은지방중소형국유

기업의 민영화 이후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지배구조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민영화이후중국중소형국유기업의지배구조는다양한형태로나타났는

데그중가장보편적인것이경영층과직원들이상대적으로평준화되게기

업주식을 소유하도록 하는 주식합작제(股份合作制)였다. 그리고 경영진이

경영자매수(management buyout: MBO)를통하여기업에대한경영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주식합작제에 비해 MBO는 경영진의 인센티브를 해결하

여빠른시일내에경영정상화를이룰수있다는장점이있기때문에 21세기

초반에이르러점차적으로주식합작제를대체하는국유기업민영화의가장

보편적인형식으로자리잡았다. 

그러나법치가취약한중국의상황에서주식매입은국유기업의자산유실

과심각한부패문제를일으켰다. 기업관련정보를가장많이장악하고있는

경영진이여러가지편법으로기업의자산평가를조정하고헐값에사들였으

며, 그과정에서담당관료들과의유착관계로부패가발생하게된것이다. 사

태가심각해지자국무원은 2003년과 2005년에연이어관련정책을공표하여

국유자산의 유실을 초래하는 민영화에 대한 제동을 걸었다(毛元斌, 2008). 

하지만 현재까지도 지방에서는 ‘내부자에 의한 민영화’(insider privatization)

가가장보편적인형식으로활용되고있다. 

내부자에의한통제는시장에서경쟁적인입찰을통해진행되는민영화보

다국유자산의유실, 부정부패의발생, 새로운투자와기술의유입등면에서

약점이많다(Yusuf et al., 2006: 38). 어떻게보면내부자, 즉경영진과직원들

은사실상과거의국유기업 경영상태를 악화시킨장본인이기도 하다. 그런

데 왜 국유기업개혁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지방정부는 내부자에 의한

민영화를선호하는가? 그해답은바로위에서말한사회적안정의유지라는

정치적제약요인에있다. 지방관료들이민영화과정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것은경제적효과를높일수있는지배구조가아니라사회적인안정을

유지하면서상급정부가정해준기간내에개혁을끝내는것이었다(劉小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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劉芍佳, 2005; Jin Zeng, 2010). 

2) 정부-기업관계의 유산

개혁개방 이전의 중국은 구 소련 및 동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마르크

스-레닌주의를 지도이념으로 삼고 시장경제 관념을 완전히 배제한 고도의

중앙집권적인계획경제체제를확립하였다. 따라서 1950년대중반부터사영

기업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공업생산은 주로 국유기업(당시 ‘전민소유제기

업(全民所有制企業)’으로 불림)과 집체기업이 담당하였다. 이 단계에서 정

부와기업관계는상하종속적이고행정적인예속관계였다. Nolan(1993: 270)

이묘사한것처럼사회전체가하나의큰공장으로변하게되고기업은단지

이공장의한작업조에불과한것이다.

개혁개방 이후 다양한 소유권이 나타남에 따라 정부-기업관계도 변해가

는 양상을 보이고는 있지만 계획경제체제 시기의 정부가 기업을 통제하고

간섭하는 (비)제도적유산은지속적으로현재의민영화과정, 심지어민영화

이후에도존재하고있으며이는정경유착, 국유자산의손실, 부정부패, 지배

구조의왜곡등의현상을발생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정부와 기업

관계에서 드러나는 역사적 유산(legacy)의 역할은 우선 민영화 과정에서 나

타나고있다. 일반적으로시장경제체제하에서기업의합병, 매각, 파산등은

모두기업의자율적인판단에근거하여정부의간섭이없이법에따라진행

된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최종적인 판단을 독립적인 법원에 맡긴다

(Yusuf et al., 2006: 102). 그러나중국국유기업의구조조정은기업도법원도

아닌 정부주도로 추진될 뿐만 아니라 모순과 충돌이 생겼을 경우에도 법보

다는 정부의 결정이나 정책에 의거해서 발생한 문제와 모순을 해결하는 현

상이 보편적으로 존재한다. 초창기 중소형 국유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한 산

동성주청시(諸城市)의 경우를 보면 시장을 총책임자로 하고 관련 정부부서

부서장을위원으로하는전문위원회를구성하여 35개의전문팀을두어민영

화 업무를 전담하게 하였다(黃少安, 2002). 썬양시(沈陽市)의 경우도 경제부

서, 토지관련 부서, 감사부서, 감찰부서와 노조(工會) 등의 책임자들로 구성

된 “재산권지도소조”를설립하여민영화를추진하였다(Jin Zeng, 2010). 



중국의 중소형 지방 국유기업 개혁의 동인과 제약 분석  25

민영화과정에서의기업자산에대한평가와최후매각가격에대한결정과

정에서의정부간섭은해당경영진과의밀착관계를통하여지속된다. 정부관

료와기업경영자의밀착관계는오랜시간을거쳐형성되었기때문에지속성

을갖고있으며민영화과정에서기업의실질적인경영상황에관한정보의

비대칭때문에정부는 해당 경영진에상당부분의존할수밖에없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해당 경영진은 될수록 기업자산에 대한 평가결과나 매각가격,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민영화 결과를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만든다. 

Chen(2005)의사례연구에의하면 2000년대초반에강소성남부에서한국유

회사의 경영자는 384만 위안을 지불하고 730만 위안 가치의 기업주식을 사

들였다고 한다. 정부와 해당 경영진의 밀착관계는 국유자산의 유실과 관료

의 부정부패로 이어졌으며 이는 해당 기업직원들이 민원을 제기(上訪)하는

가장큰이유중의하나였다.

정부의 민영화기업에 대한 통제와 간섭은 재산권 이전이 끝난 후에도 지

속된다. 주로 인사권을 둘러싸고 발생하는데, 전국의 민영화개혁에서 앞장

선산동성주청시(諸城市)의경우를예로들수있다(黃少安, 2002). 주청시의

문건은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다. “회사의설립과함께이사회와감사회를

선출하기 전에 조직 인사부서는 기업의 주무부서와 함께 기업에 가서 민주

적인평가를실행해야하며이를통해이사와감사후보를결정한다. 후보결

정과정에서 민의(民意)와 기업의 실수요를 고려해야 하며 공산당 당원수가

2/3 이상을차지하고당조직의책임자는반드시이사회에들어가야한다. 중

형 이상 기업의 이사장 인선은 소속 시(市)당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소형기업은주무부서의허가를받아야한다.”사실상주청시의규정은비합

리적일뿐만 아니라심지어 법규정에 저촉되기도 한다. 왜냐 하면, 이미 소

유권이전을통해국가의주식이없는주식제회사라고하면｢회사법｣의규

정에따라기업의지배구조를수립하고기업의이사회와이사장은주주총회

에서 선거를 통해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업의 경영자는 간부(干部)가

아닌 ‘기업가’이기때문에반드시구체적인인사문제는정부의간섭을받을

이유가없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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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도적 제약

1) 법적 제약

국유기업의개혁과발전을위하여 1990년대초반부터중국정부는관련법

률과 법규를 제정하기 시작하였다. 1993년에 ｢회사법(公司法)｣이 반포되고

이어여러법이반포되었다(표 4 참조). 하지만개혁의다양성과사회발전단

계그리고체제제약으로인하여법적인제약은민영화과정에서도뚜렷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법적 제약은 민영화 이후 지배구조를 바꾼 회사의 등

록시부터드러났다. 지방에서가장보편적인중소기업민영화의지배구조인

주식합작제의 기업 형식은 초창기 국가의 법적인 승인을 받지 못했다(黃少

安･魏建, 2000). 지난 1994년 7월 1일부터실행된｢회사법｣에서는주식책임회

사와주식유한회사두가지회사종류만규정되어있다. 문제는민영화이후

생겨난 주식합작제는 이 두 가지 유형의 법적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한책임회사는주주수를 50인이하로요구하고있지만주식합작제

기업의 주주 수는 50명 이상이다. 주식유한회사는 등록된 자본금을 적어도

1,000만 위안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다수의 중소기업은 이를 충족시킬 수 없

었다. 또한 주식유한회사는 성급 정부의 허가를 맡아야 하는데 등록해야 하

는회사유형중에주식합작제가없었기에신청서를작성할수없는상황이었

다. 이후 1997년, 국가체제개혁위원회는 “도시주식합작제기업 발전에 관한

지도의견”을반포하여 ‘주식합작’을기업유형으로등록할수있다고규정했

지만실질적으로여기서말하는주식합작은 ‘1인 1표’의형식이지, 많은기업

들이선택한 ‘1주식 1표’의주식합작과는차이가있었다. 

<표 4> 주요 관련법 반포 현황

｢기업국유자산등기관리방법(企業國有資産登記管理辦法)｣(1996), 

｢기업국유재산권전이관리잠행방법(企業國有産權轉讓管理暫行瓣法)｣(2003), 

｢기업국유자산감독관리잠행조례(企業國有資産監督管理暫行條例)｣(2003), 

｢기업국유자산을 관리층에 양도하는 잠행규정(企業國有産權向管理層轉讓暫行規定)｣(2005), 

｢기업국유자산법(企業國有資産法)｣(2008)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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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동성주청시의 경우 민영화 기업들이 대부분 주식유한회사의 이름으로

등록을 했는데, 회사법 적용 이후 산동성 공상행정관리국에서는 주청시 기

업들의등록형식이법의규정과일치하지않기때문에집체기업으로등록하

거나주주를 50인이내로줄인후유한주식회사의이름으로등록할것을요

구하였다. 하지만 등록변경을 하게 되면 등록비와 연도감사비용 등이 증가

하는데다성정부의허가를맡아야하기에회사는적극적으로등록을변경하

려하지않았다. 주청시정부도이문제를해결하려고노력했지만소수의기

업이외부투자자유치를통하여규범적인유한책임회사로변경한것을제외

하고는별로진전이없었다. 

｢회사법｣이갖고있는문제는이뿐만이아니다. 해당회사의경영자는｢회

사법｣제59조에 규정된 충실한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이름으로

MBO를 할 수 없다. 이는 경영자가 유령회사(壳公司)를 설립하여 인수해야

하는데, ｢회사법｣은또인수회사의자산은적어도인수가격의두 배가되어

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합법적인 MBO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었다. 그 외

MBO를 한 이후에도 ｢회사법｣제152조 제4항이 규정한 상장회사의 주식분

포 규정에 어긋나면 주식시장에서 강제적으로 퇴출당하게 된다(韓魏･趙淑

英･張林林, 2008). 

민영화 절차에 관해서는 중소 국유기업 민영화가 상당히 추진된 2003년

말에국무원국자위와재정부가 공동으로｢기업국유재산권이양관리잠행방

법(企業國有産權轉讓管理暫行瓣法)｣을 반포하였다. 이 법은 다량의 국유자

산이유실된후에반포되어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亡羊补牢)는식이지

만민영화는재산권거래기관에서공개적으로진행되어야한다는강제적규

정을하는등의적극적인의의가있다. 그러나여전히여러면에서부족한점

이있었다(李杰, 2005). 예를들면, 민영화대상국유기업의자산에대해서는

제3자, 즉회계사사무소등이평가를하기때문에이런기구들의책임추궁은

부정부패를방지하는데중요한역할을하게된다. 그러나법제33조는 “사회

중개(仲介)조직이기업국유재산이전과관련하여감사, 평가와법률서비스

제공중위법행위를한경우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는업종주무부서에처벌

에관한 건의를 할수 있으며, 위법정도가심각할경우에는해당 기구가 다

시는 재산권 이전에 참여를 못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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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위법기관의민사책임을추궁하는내용이없음으로부정부패가만연할수

있는가능성을열어놓았다. 

또한 민영화에 관한 정보공개 내용을 보면 매각에 필요한 기업의 기본적

인정보를성급이상경제및금융관련잡지에공개하고, 재산권거래기구의

웹사이트에 20일간공개하도록의무화하고있지만, 매각하는측이입찰기업

을선택하는구체적인방법과절차에관련된내용은공개하지않고있다. 이

는 입찰에 참가하는 기업의 입찰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욱 크게 해주고

있다. 2004년 10월, 중앙정부 조사팀이강소성등 남부지역의 국유기업 민영

화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매각대상 기업에 관한 정보비공개

가가장큰문제였다고한다(凌永琴, 2005). 

2) 사회보장제도의 제약

농민들과 달리 중국의 도시주민들은 과거에 각자가 소속된 정부기관, 국

유기업, 병원, 학교, 연구소 등의 단위(單位)들을 통하여 사회보장제도의 혜

택을받았다. 특히, 국유기업은도시인구의취업분배장소외에퇴직자의연

금, 학교및병원설립운영등의사회복지기능도담당하고있었기때문에국

유기업의 직원들은 기본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복지비용 및 퇴직 후의 생활

에대해걱정할필요가없었다. 

그러나민영화이후만일기업에서실직을하면 1994년에통과된｢실업보

험조례(失業保險條例)｣에따라실업보험금을받을수는있지만과거에비해

상황은많이달라졌다. 1980년대부터시행된중국의실업보험제도는초창기

에는 계약이 만료되어 해고된 직원이나 사퇴한 직원이 적용대상이었다. 그

러나 개혁이 심화되고 실업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보험수혜대상도 점차

파산기업의 실직자와 사회실업자들도 확대되었다. 이러한 실업보험제도의

문제점은크게두가지로, 하나는등록된실업자의 29% 정도밖에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금액이 너무 적어 기본생계유지가 어렵다는

점이다(吳明鎬･許興鎬, 1999). 따라서 정부는 국유기업의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샤강(下崗)이라는 제도를 고안해냈다. 근무지에서 물러난 국유기업

의휴직직원들을용어상실업자라하지않고 “샤강인원”이라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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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강인원은실업자가 받는대우와다르다. 우선이들에대해서는 생계보

장정책의 일환으로 주민의 최저생활 필수품과 시장가격 등에 따라 월평균

최저소비금액을계산하여지급하는최저생활보장제도를실시하고있다. 샤

강인원들은또한병치료, 양로보험, 주택분배등면에서여전히과거와같은

복지혜택을누릴수있다. 하지만샤강인원역시언제실업자로전락될지모

르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고, 샤강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조금도 생계유지

에는미흡한수준이다.

<표 5>샤강(下崗) 인원의 샤강 전후 월평균 수입 비교(1997년)

200  위안 이하 201〜400  위안 401〜600  위안 601  위안 이상

샤강(下崗) 전 36.8% 46.7% 13.5% 3%

샤강(下崗) 후 57.8% 21.1% 10.4% 10.7%

자료: 도시기업샤강직원재취업조사연구팀(城镇企业下岗职工再就业状况调查课题组,1997).

비록정부가재취업센터를설립하는등의노력을하고있지만, 다시원래

의직장에복귀하는사례는 거의없으며, 기타직종으로재취업하는비율도

50%에미치지못하기때문에샤강인원은사실상의실업자로볼수있다. 또

다른 문제는 국유기업에서 평생 근무한 40대나 50대 직원들이 사회에 나와

서 새로운 직장을 찾기에는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대다수의 도시에

는보다작은도시나농촌에서낮은임금을받고열악한작업환경을감수하

면서온젊은인력들이남아돌기때문이다. 

이러한원인으로국유기업의직원들은복지혜택을누릴수없게되는것을

두려워하여소속된국유기업과의관계단절을원하지않았으며, 이는 ‘내부자

민영화’가 보편화된 하나의 중요한 내적 요인으로 자리 잡았다(Jin Zeng, 

2010). 직원들은국유기업의개혁방안이직원대표대회의동의를거쳐야한다

는 규정을 충분히 활용하여 가능하면 주식을 공동 소유할 수 있기를 희망하

였으며, 여건 상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경영진이 인수하기를 희망하였

다. 외부에서 새로운 투자자가 인수할 경우 대량의 정리해고는 불가피하고

그렇게된다면실업을당할가능성이높았다. 하지만오랫동안함께일을해

온 해당 경영진이 대주주가 되면 외부 인수자 보다는 직원들을 배려해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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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믿음때문에차선으로해당경영진의인수를지지하게되었다. 

사회보장제도가미흡하기때문에정부또는인수기업은국유기업의민영

화 과정에서 해당 직원들의 취업을 보장하거나 아니면 충분한 실업보상을

해주어야 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였기 때문에 기업의 개혁은

지연되거나좌초된경우가발생하였다. 예를들면, 충칭(重慶)시는파산한지

4년이 지난 후에도 채무가 많아 2,000여 명의 노동자들을 내보내지 못하고

정부에서먹여살리는 경우도 있었다. 조사결과사회적안정을 위하여 국유

기업을지연시키는이러한현상은전국적으로보편화되어있었다(勞動科學

硏究所編, 2002: 224).

3. 행위적 제약

개혁의 동인에서 보듯 중소형 국유기업은 지방정부에 의해 추진되었다. 

지방정부의 지도자들은 정부의 재정 상황을 개선하는 목적도 있지만, 그것

보다는실적평가를잘받아자신들의정치적지위를유지또는제고하기위

하여 적극적으로 개혁을 추진하였다. 다시 말해 지방 지도자들이 우선적으

로 관심을 갖는 것은 기업경영의 개선이나 개혁의 전략보다는 사회적 안정

의유지와개혁의속도였다. 즉, 상급정부가요구하는기한내에사회적인안

정을 유지하면서 국유기업의 소유권개혁을 끝내는 것이다(Jin Zeng, 2010). 

따라서지방관료들은자연적으로내부자민영화의주요형식인주식합작제

(경영진과 직원들의 주식에 대한 공동소유) 혹은 경영자매수(MBO)를 선호

하게 된다. 왜냐 하면 외부자 민영화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또한 해당

직원들이 실직을 하는 비율과 가능성이 높아 관료들의 이익에 손해를 가져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관료들은 기업의 파산보다는 헐값에라도

경영진에파는것을선호하게 된다. 이는법제도가미흡하고객관적인 자산

평가가힘든상황에서민영화과정에서의국유자산유실이심각해진중요한

요인중하나이다. 

정부의자익(self interest) 추구행위는민영화기업의선정에서도발견할수

있다. 동구권 국가의 국유기업 민영화와 비교한다면 중국은 전면적이 아닌

선택적인접근으로추진하였다. 류샤오센과류샤오쟈(刘小玄･刘芍佳,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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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전국적인조사(2005)를통하여중앙이든지방이든정부가우선적으로민

영화 대상에 포함시킨 기업은 대부분 경영 상태가 열악한 기업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刘小玄･刘芍佳, 2005). 이는곧경영상황이좋은기업은정부가

계속통제하고경영상황이나쁜기업은정부가그부담을해소하려하는자

익추구행위를입증해주는것이다.

Ⅴ. 요약과 결어

개혁개방이래지속적인경제성장을바탕으로중국은지금글로벌경제정

책과정에서변수가아니라핵심상수로서의위상을높이고있다. 그동안중

국경제성장에서사영기업과외국투자기업의비중과역할이급격히커진동

시에 국민경제의 근간을 차지하고 있는 국유기업의 개혁도 실패와 성공을

거듭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본문은 그중에서, 특히 1990년대 중반

부터 중국에서 강력하게 추진된 중소형 국유기업 개혁의 동인과 제약을 구

조적, 제도적, 행위적수준에서 분석하였는데그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표 6>과 같다. 이는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국유기업 개혁을 이해하는데 많

은 정책적 함의를 제공해줄 것이며,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베트남, 라오스, 

북한등)에유용한시사점을줄수있을것이다. 

<표 6> 중국 중소형 국유기업 개혁의 동인과 제약의 주요 내용 

동인과 

제약
내용

동인

구조적

지방정부 소속 중소형 국유기업의 경영상황은 점점 악화되었고, 세

계적인 신자유주의 개혁과 일본, 한국의 발전국가 모델은 중국정부

에 동형화의 압력을 제공하였으며, 실용주의 노선은 중소형 국유기

업 민영화를 위한 이념적 장애를 제거하였다. 개괄적으로 구조적 

동인은 중소형 국유기업 개혁의 기능적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제도적

분권화와 분세제개혁은 지방정부가 재정부담을 줄이는 경쟁을 하

기 위해 중소형 국유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동력을 제공하였고, 

재정체제 개혁은 국유기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투입을 중단시켜 중

소형 국유기업개혁의 가장 직접적인 촉발기제로 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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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제도변화의 이론적 논의와 향후의 정책과제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 전통적으로 신제도주의의 각 분파는 연구에서 구조적 변수가 아니면

행위자적변수, 외부적요소가아니면내부적요소에초점을맞추는경향을

갖고있었기에제도가개인과정책에대한영향은설명할수있어도제도변

화에 대한 논리는 빈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최근의 제도이론은 구조적 변수뿐만 아니라 행위자 등의 개념을 광

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는데, 본 연구는 중국 중소형 국유기업개혁의 동인과

제약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제도변화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함을 주장

하고있다. 또한본연구는거시적, 중범위적이고미시적요소들이나열식으

로각자별도영향을미치는것이아니라, 서로역동적으로상호관련되어있

음을보여주고있다. 예를들면, 본연구에서볼수있듯이구조적요소는개

혁의기능적필요성을제공하고, 제도적요소는개혁을촉발한계기로, 행위

자는 구조적 환경과 제도적 제약 속에서 개혁을 추진하는 주체로서의 역할

을 발휘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향후 제도변화의 실증연구에서 다양한 수

준의 변수들간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함을 시사해주

행위적

어떤 사회집단에도 편향하지 않는 중성정부에서 경제의 사령탑을 

쥐고 있는 주룽지총리의 확고부동한 의지와 강력한 리더십, 또한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유지 혹은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

는 지방정부의 수장들을 주체로 개혁이 추진되었다.

제약

구조적

중소형 국유기업개혁 과정에서 경제적 효율성보다는 사회적인 안

정을 유지하려는 당정국가체제의 지배적 구조, 그리고 정부가 기

업을 통제하고 간섭하는 계획경제체제 시기의 (비)제도적 유산으로 

인한 정경유착, 국유자산 손실, 부정부패 등이 구조적 제약으로 작

용하였다. 

제도적

주식합작제가 법적인 승인을 받지 못한 점, 개인 이름으로 경영자

매수를 할 수 없다는 점, 위법기관에 대한 민사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는 점 등의 다양한 법적 제약, 그리고 국유기업개혁이 추진되

면실업당하거나 과거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없을 가능성이 있기에

결과적으로 주로 ‘내부자 민영화’를 유발시킨 사회보장제도 등이 

제도적 제약으로 작용하였다. 

행위적

기업경영이나 개선보다는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주식합작

제나 경영자매수를 선호하고, 퇴출기업 선정에서 지방정부 관료들

의 자익추구행위 및 기업경영진과 직원들의 개혁에 대한 저항 등

이 행위적 제약으로 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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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있다. 

1990년대중반부터시작된중국의중소형국유기업개혁은당시의구조적

요인, 제도적변화와각급지도자의행위적리더십, 그리고새로운발전전략

에힘입어여러가지저해요소를극복하며지혜롭게추진되었다. 특히 개혁

의전략면에서중국정부는민영화가초래할수있는정치적민감성, 실업자

가증가함에따라초래하는사회적불안의요소등을충분히고려하여 “민영

화”대신 “구조조정”, “주식제 개조”등의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조용하면서

신속한개혁을통해저항요소를성공적으로극복하여괄목할만한성과를거

두었다. 구체적으로보면, 성급이하지방정부에서국가소유중소형기업들이

퇴출당함으로써정부기능의적극적인변화를가져왔고, 지방재정상황이개

선되고은행이부실대출이줄어들고경영정상화를이룰수 있었다. 또한민

영화된기업들도경영상황이개선되고이윤이증가되는효과가명확히나타

났다.

중소형국유기업의개혁은비교적순조롭게마무리를지었지만아직도중

국이국유기업개혁에서가야할길은멀고도멀다. 왜냐하면국가경제의발

전에거대한영향을줄대형국유기업의개혁을추진해야하기때문이다. 하

지만 1990년대와달리국내외환경과다양한수준의요인들이이미크게변

화되었다. 예를들면, 어떠한 사회집단에도포획되지않고(기득권이익집단

과 밀착된 유착관계에 빠지지 않고) 객관적이고 장기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중성정부’와 같은 성격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큰 관건이다. 또한 국가지도

자가교체되었는데, 주룽지총리와같은강력한리더십과 신념을 갖고 일하

는지도자가계속배출될지쉽게예단하기어렵기때문이다. 이에더하여중

소형국유기업개혁에제약을가했던국가의안정문제, 정부와기업관계, 법

의제약, 사회보장제도의취약성등이아직도미해결된문제로남아있다. 향

후에지속적으로개혁을추진할수있는동력, 그리고정치민주화등의발전

없이 과연 여러 가지 제약요인들의 영향을 완화하며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

할수있을지등현실적으로검토해보아야할난제들이많이남아있다고하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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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Motives and Constraints in Reforming Chinese Small 

and Medium  Local State-Owned Enterprises
Xiufeng Li

Beijing Normal University

Pan Suk Kim
Yonsei University, Wonju Campus

Approximately nine percent of China's high growth rate is based on continuous reforms and 
openness for the last 30 years. In examining China's process of economic development, it is 
necessary to analyze Chinese local state-owned enterprise (SOE) reform.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review the motives and constraints behind SOE reform. This article will analyze 
the motives of SOE reform in the 1990s in three dimensions consisting of: (1) structural motives- 
deterioration of SOE management, pressure of isomorphism and ideological innovation towards 
pragmatic socialist market economy; (2) institutional motives-local decentralization and changes 
in the financial, banking, and tax systems; (3) behavioral motives – neutral government, former 
Prime Minister Zhu Rongji’s firm SOE reform will and government officials’ self-interest to 
expand their political status. Furthermore, this study also reviews the negative results of small 
and medium SOE reforms and analyzes the constraints of such reforms in three dimensions 
consisting of: (1) structural constraints – national governance of the party and the state to 
maintain social stability, and an inheritance of the planned economy system; (2) institutional 
constraints– weaknessof stock company system, management buyout, civil case responsibility, 
and social security systems; and (3) behavioral constraints– local government officials’ pursuit of 
self-interest and their resistance against public sector reform. The in-depth analysis of motives 
and constraints of Chinese SOE reform will provide new perspectives and new problem-solving 
threads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privatization and public sector reform in China.

[Key Words: China, new institutionalism, local state-owned enterprises, quiet privatization, 
insider privat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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